
        서민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재기를 지원하며, 선별적 채권

회수 활동으로 회생지원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‘2016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’를 

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  음 -

      1. 시행기간 : 2016.07.01(금) ~ 2016.12.30(금)

      2. 상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대비 변경 사항

구   분 변경 사항 비   고

손해금률인하 및 감면
적용대상 : 주채무자(주채무자에 준하는 자)와 

연대보증인 구분 정의

연대보증인에 대한 

해석 기준 명확화 

분할상환연체 및 실효

채무자 구제
‘기한이익회복요청서’ 양식 수정

기한이익회복요청서 

신 규 개 발  반 영 

(2016.05.23. 공지)

신용도판단정보해제 및

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

요건 완화

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대상에 旣.분할상환약정 

실효 후 재약정 하는 경우 포함

「 분할상환약정 채무 

관계자에 대한 신용회복 

업무처리지침」제7조 2

호에 대한 예외 명확화

붙  임 : 2016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(안) 1부. 끝.

서울신용보증재단

수신자 내부결재(게시)

(경유)

제목 2016년 하반기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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